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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 래 한 강 본 부



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입니다.

 미래한강본부 소관 사안으로 주택공간위원회 최기찬
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040호

｢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｣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.

 동 개정조례안은 고령자 등 디지털 약자의 시설 등 이용
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,

「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

조례」제15조 한강공원 프로그램 및 시설 이용에 있어

인터넷․전화․현장 예약방식 등 이용방법의 다양화를

도모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, 제22조 한강시민위원회

자문사항에 약자의 이용 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항을 추가

신설하는 것으로, 원안 동의합니다.

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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